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웠지만감상용화보형식을취함으로써상업주의와선정적측면도놓치

지않았다. 특히외국잡지의사진해설을그 로번역했다는점에서비평

기사가아니라고보는시각도있었다.

또두잡지는예술성이전혀없는일본<팬트하우스>지에수록된알몸

사진을함께소개했다. 한국여 생이라며소개된젊은여성들의누드사

진은팬티만입고포즈를취한것으로일본<플래쉬FLASH>에게재된사

진과는성격적으로달랐다. 특히국내잡지<뷰티라이프>는붉은활자를

써서 봉페이지라고선전함으로써독자들의흥미를돋우려고애썼다.

화제 상이된누드사진의작가는한국인이재길씨 다. 그당시활

발하게활동하고있던상업사진작가이재길씨는일본의시사주간지<

플래쉬>의청탁을받고작품11점을게재했다. 이재길씨는자신의창작

물에자부심도있었고일본잡지에게재된자신의사진들이예술작품이

라고생각하고있었다. 이재길씨는수차례개인전도열었고당시전매청

등에도작품을고가로판매하는등국내외상업사진계에서명성을날리

던작가 다.

무엇보다도이재길씨는국내잡지에서자신의사진저작물을무단게

재하고이를상업적으로이용하려는움직임에분노했다. 음란성을앞세

우는것은그렇다치더라도독자들의호기심을자극하려는의도에서

부분의사진을화보로제작한사실에주목했다.

사진작가이재길씨는두잡지사를상 로소송을내기로결심했고,

저작권침해와명예훼손등을이유로손해배상등을청구했다. 비록그

사진은일본에서출판되었더라도복제, 배포행위가국내에서이루어졌

으므로저작권침해로봐야마땅하다는것이었다.

두잡지사의반박도만만치않았다. 시사보도를위한비평과논평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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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드사진소동과
저작권침해

1988년6월이었다. 국내유명월간지두곳에실린누드사진들

이뜨거운화젯거리가되었다. 비교적격조높은잡지로알려진월간<직

장인> 6월호에제목부터독자들의호기심을자극하는기사가실렸다.

‘한국여 생, 연예인누드사진이포르노로둔갑’이라는제목의기사가

바로그것이었다.

월간<뷰티라이프> 역시같은소재를다루면서‘사진예술작품들일

본으로건너가포르노성기획으로전락’이란제목을다는바람에한바탕

소동이일어났다. 게재된사진은 부분전라또는반라의젊은한국여인

들이었고, 일부사진은선정적인포즈로눈길을끌었다.

이누드사진이초여름을더끄겁게달군이유는누가뭐래도문제의모

델들이한국여성이고, 이한국여 생과연예인들의누드가일본 중잡

지에먼저실렸다는데있다. 

국내두잡지는비판적인관점에서이사진과기사를게재했다고내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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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이었므로면책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. 피고인들은법정에서“누드

사진이게재된<플래쉬> 잡지는일본에서비교적질이낮은시사주간지

다. 젊은한국여성들의누드사진이그런잡지에게재된것은한국젊은

여성들에 한일본인들의호기심만충족시킬뿐이며, 그들에게한국젊

은여성들에 한부정적이미지만심어줄가능성이있다. 우리민족감정

에비추어용납될수없었으므로이를보도, 비평하기위해사진을인용했

을뿐이다”라고항변했다.

하지만오랜법정공방에서이재길씨가승소했다. 법원의판결요지

를살펴보면‘문제의누드사진은음란물로볼수없다. 저작권법의보호

상인저작물이라함은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

문학∙학술∙예술의범위에속하면되고, 윤리성여하는문제되지않는

다. 원고의저작권은인정된다. 피고가게재한사진의질∙크기∙배치등

을살펴볼때보도의목적보다는감상용으로인용되었다고보아저작권

법제24조의시사보도를위한이용으로인정될수없다’는것이었다. 결

국두잡지사측은저작권침해를이유로이재길씨에게손해배상을해야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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